
-  1 -

박문각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기본서 정오표 초판기준2025 ( )
기준 법 개정 반영 강경구 교수(2024.12.26. , )

페이지

개정 

수정 (

전)

개정 수정 ( 후)

 제 편 공동주택관리법2

p213 밑 째줄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........... 세대(700 ) 이상 

p214 

위 째줄6 각 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4)............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( )

중 간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5) .... .

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영 제 조의( ( 21 3)

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하 이 조1. 20 9 (

에서 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 이라 한다 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“ ” )

해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이라 한다 을 하( “ ” )

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10 .

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  , ① 

교육내용   ② 

교육대상자   ③ 

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④ 

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매년 시간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. 4 .

층간소음예방등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3. . , 

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.

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4. 

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문. , 

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.

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예방등교육의 수강비용은 제 조 제 항 후5. 23 8

단에 따른 잡수입에서 부담한다.

층간소음분쟁해결지원기관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층간소음예방등교육 참여현황6. 

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.

p220 밑 째줄9
다음의 관리비 등을 의 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1) ( ) ⇨

다음의 관리비 등을 다음 의 방법(2)

 제 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3

p304 위 째줄7

4 단기민간임대주택

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6

임대주택 아파트 주택법 제 조 제 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는 제[ ( 2 20 )「 」 

외한다 을 말한다 법 제 조 제 호의] ( 2 6 2).

p304~

p305 기존 4 ~10 기존 ⇨  5 ~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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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307 중간 ⑵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, 

p312

중간

박스
제 호부터 호까지 제 호 제 호의 제 호 제 호2. ..................... 12 14 12 , 12 2, 13 , 14⇨ 

밑 째줄5 제 호부터 호까지 제 호 제 호의 제 호 제 호..................... 12 14 12 , 12 2, 13 , 14⇨ 

p314

중간

박스

의12 2 

신설

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12 2. 2

회 이상 또는 호 이상 대위변제한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상환하지 2 6

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회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ㆍ ㆍ

게 통보한 경우

대위변제 후 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경우   1① 

보증회사의 미회수채권 총액이 억원 이상인 경우   2② 

p317
중간 

4.(3)

주택임대관리업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

1. 자본금 억원2 이상 억원 이상1

p320  

중간

박스

8. (1)

다음6. 

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기간 전대료 및 7. ( ) , ( ) 轉貸借 轉貸料

전대보증금

p338 중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2. 

p340
위 째줄9

박스 
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년 3. : 6

p341

위 

째줄11

4. (2)
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(2).....................

밑 째줄 8

박스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2. 

p348

위 

째줄11

신설 

⑶ 보증회사는 에 따라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중 제 조 제 항 제 호의 에 따른 말소 1. 6 1 12 2

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라 한다 를 별도 관리( “ ” )

하여야 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에 따라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, 1.

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인가를 얻었거나 그 인가계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. , 

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 조 제 항( 49 8 ). 

⑷ 보증회사는 ⑶ 본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증에 가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 미 

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공유의 , 

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 조 제 항, ( 49 9 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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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

p598

위 

째줄10

(4) 1)

토지등소유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1) 1) ⇨ 

중간

박스

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1. 4 1

하는 경우

p598
중간

박스
기존 1,2,3 ⇨ 2,3,4

p599

위 째줄9

 (5)

1) 토지등소유자 다음의 ( 5.의 경우에는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 제26 1 1 27 1 1

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) 또는 추진위원회는..............

밑 째줄3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ㆍ ⇨ 

p601 위 째줄 3

 ⑻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

시장1) 군수등의 재건축진단 실시 

① 시장 군수등은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5 1 10ㆍ

도래한 때부터 제 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50

법 제 조 제 항( 12 1 ). 

② 시장 군수등은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ㆍ

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. ㆍ

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항( 12 2 ).

ઁ ߨ ઑ이 ী ۄٮ ࠺고ദ이 ੑউਸ ਃ함۰ח о ੑউਸ ਃ함ӝ ী 1. 13 2

೧ ࠺ҳ ࢎ חژসҳী ਤೠ Ѥ୷߂ ޛ Ӓ ࠗࣘష이 ࣗਬ 

࠙이 ࢚이 ز이ܳ ߉ই Ѥ୷ױ이 पदܳ ਃ함ח ҃10 1 

ઁ ߨ ઑী ۄٮ ࠺고ദ이 ੑউਸ ઁউ함۰ח о ੑউਸ ઁউ함ӝ ী ೧14 .2 

࠺ҳী ਤೠ Ѥ୷߂ ޛ Ӓ ࠗࣘష이 ࣗਬ ࠙이 ࢚이 ز이ܳ 10 1 

҃ ח이 पदܳ ਃ함ױই Ѥ୷߉

ઁ ߨ ઑ ઁ ೦ী ۄٮ ࠺ҳਸ 함 ইפೠ ীࢲ Ѥ୷ࢎসਸ 3. 5 2

함۰ח о ࢎসҳী ח Ѥ୷߂ ޛ Ӓ ࠗࣘష이 ࣗਬ ࠙이 10࢚ 1 

이 ز이ܳ ߉ই Ѥ୷ױ이 पदܳ ਃ함ח ҃

ઁ ߨ ઑ ઁ ഐ աݾী ೧함ח Ѥ୷ޛ이 ࣗਬࢲ۽ Ѥ୷ࢎসਸ द೯함۰2 .4 ח 3

о ೧ࢎ সҳী ਤೠ Ѥ୷߂ ޛ Ӓ ࠗࣘష이 ࣗਬ ࠙이 10࢚ 1 

이 ز이ܳ ߉ই Ѥ୷ױ이 पदܳ ਃ함ח ҃

ઁ ߨ ઑী ۄٮ ࠺고ദਸ ੑউ함ৈ ীѱ ҕۈೠ  חژ ઁ ઑী 15 .5 ۄٮ 16

࠺ҳ음۽ ػ ীࢲ Ѥ୷ࢎসਸ द೯함۰ח о ೧ ҳী ਤೠ 

Ѥ୷߂ ޛ Ӓ ࠗࣘష이 ࣗਬ ࠙이 ࢚이 ز이ܳ ߉ই Ѥ୷ױ이 पद10 1 

ܳ ਃ함ח ҃

ઁ ߨ ઑী ۄٮ द ҵࣻ١이 실ੋਸ ߉ ઑ݀ࢸ୶ਤਗഥ 함 ୶ਤ6. 31 ( tǁ

ਗഥ ೠ ۄ u҃ ח이 पदܳ ਃ함ױসद೯о Ѥ୷ࢎ חژ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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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재건축진단대상 건축물

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주택단지 연접한 단지를 포함한다 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( )

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건축진단대상에서 제외. , 

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항( 12 3 ). 

3) 재건축진단의 요청

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일 이내에 국토교통부30ㆍ

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

다 이 경우 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. ㆍ

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

건축진단의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영 제 조 제 항( 10 1 ). 

p602 상단

4) 재건축진단요청이 반려되는 경우

시장 군수등은 아래 에 따른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앞의 의 의 의 에 따른 5) 1) 1.ㆍ ⑻ ②

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

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영 제( 10

조 제 항2 ). 

5) 재건축진단의 실시

① 시장 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, ㆍ

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에 관한 재건축진단을 실시하여야 , , 

한다 법 제 조 제 항 영 제 조 제 항( 12 4 , 10 4 ).

1. दޛࢸ이 উҙ립ী ҙೠ ౠ߹ߨ ী ܲٮ উױޙӝҙ

2. Ҵషউҙ립ਗߨ ী ܲٮ Ҵషউҙ립ਗ

3. җ합ӝࣿ࠙ঠ ࠗোোҳӝҙ ١이 ݀ࢸ  ߂ ਭࢿী ҙೠ ܫߨ ী ܲٮ ೠ

ҴѤࢸӝࣿোҳਗ

② 현지조사 의뢰 : 시장 군수등은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 ㆍ

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. 

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 ㆍ

영 제 조 항( 10 5 ).

③ 재건축진단의 구분 :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 조 제( 10

항6 ).

1. ҳઑউࢿ ಣо : ֢റ ࠛѤ୷ޛਸ ࢚음۽ ҳઑ חژ ӝמ 경ೣ ١ਸ ಣо

함ח Ѥ୷ױ

2. ҳઑউ߂ ࢿ Ѣജ҃ ब ಣо : ਤ이 1.৻이 ֢റ ࠛѤ୷ޛਸ ࢚음۽ ҳઑ

ӝמ 경ೣ ١ ҳઑউࢿҗ Ѣࢤഝ이 평립߂ ࢿ Ѣ이 ١ ࢿ Ѣജ҃ਸ 

ઙ음۽ ಣо함ח Ѥ୷ױ  

④ 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의뢰받은 재건축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①

는 기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에 따라 재건축진단을 실시하( )

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작, 

성하여 시장 군수등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 조 ( 12ㆍ

제 항5 ).

⑤ 시장 군수등은 재건축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ㆍ

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 법 제 조에 따른 시기 조정을 포함한다 를 결정하여야 한다( 75 )

법 제 조 제 항( 12 6 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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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03 상 단

⑥ 재건축진단의 대상 기준 실시기관 지정절차 수수료 및 결과에 대한 조치등에 필요한 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 조 제 항( 12 7 ). 

6) 재건축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

① 시장 군수등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은 재건축진단 결과보( )① ㆍ

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ㆍ ㆍ

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.( 13 1 ). 

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필( “ ” )

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 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

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진단 

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항( 13 2 ). 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

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에게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법 (

제 조 제 항13 3 ). 

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ㆍ ㆍ ② 및 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③

군수등에게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ㆍ

있으며 시장 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 제 조 제, ( 13 4ㆍ

항). 

p607

중간

박스

2. 

2.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( )

하는 경우

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  추진위원회의 2

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(

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.

③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추진( ㆍ

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본다)ㆍ 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 조2

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
p614
맨 밑

신설 

토지주택공사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4) ㆍ

여 협약 또는 계약 등 이하 협약등 이라 한다 을 체결하려는 자 토지등소유자로 구성( “ ” ) (

된 자를 말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을 시장 군수등에게 확인받) ㆍ

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앞의 에 따른 1)

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항( 26 4 ). 

p615 밑 째줄8 신탁업자

신탁업자로서 토지등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법 제2 1 조 제27 1

항 제 호3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법 제 조의 제 항 각 호 외의 , 28 1 2 101 8 1

부분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은 자

p616

밑 7)

다음 

신설8) 

8) 협약등 체결

신탁업자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등을 ㆍ

체결하려는 자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자를 말한다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( )

사실을 시장 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ㆍ

동의를 받아 신탁업자를 공개모집한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협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

법 제 조 제 항( 27 7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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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20

중 간

⑴ 추진위원회 구성

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.............. . ① 이 경우 시장ㆍ

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, 

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. ( 31 1 ).

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법 제(② 

조 제 항31 2 ).

࠺ҳ음۽  Ҋदػ 1. ǁ

࠺ҳ음۽  Ҋदغ ইפೠ 음 ࢲ۽ п ݾ이 যו 함աী ೧함2. ǁ

 ח

ӝࠄ고ദਸ ࣻ݀함 ইפೠ  חژ ӝࠄ고ദী ࠺ҳ ױ ߂고߹    ˝ 

ࢎ࠺স ୶고ദਸ ۚࢤೠ 음ా ࢲ۽로로음۽ 함ח   

ӝࠄ고ദী ࠺ҳ ࢸػ   ˞ 

ઁ ઑ이 ী ܲٮ ੑউ ਃ ߂ ઁ ઑী ܲٮ ੑউ ઁউী ۄٮ ࠺고ദ    13 2 14˟ 

이 ੑউਸ 경ೠ   

࠺고ദ이 ੑউਸ ਤ함ৈ ীѱ ҕۈೠ   ˠ 

밑 째줄4 법 제 조 제 항 법 제 조 ................( 31 2 )  ................ ( 31⇨       제 항3 ).

맨 밑 법 제 조 제 항 법 제 조 ................( 31 3 )  .....................( 31⇨     제 항6 ).

p621
맨 위

신설 

⑶ 재승인

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 ① ㆍ

경우로서 승인 당시의 구역과 제 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대16 ㆍ
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(1) ① 

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등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. ㆍ

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개월 이내에 동의를 철회하1ㆍ

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법 제 조 제 항( 31 4 ). 

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기존의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승인② ① ㆍ

받은 추진위원회가 포괄승계한 것으로 본다 법 제 조 제 항( 31 5 ).

p623 밑 째줄8 사항을 첨부하여 ...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ㆍ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.ㆍ

p624 위 째줄 5 사항을 첨부하여 ...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ㆍ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.ㆍ

p625 위 째줄5

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 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 조 제 항 제 호 단서 제 조 ( 26 1 8 , 31

제 항 단서 및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는 서면동의서 3 47 4 )

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( 2 1「 」 

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를 제출하는 방법으2 2 )「 」 

로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는.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 을 날인하는 방 ( )指章

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, , 

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( 36 1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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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25

밑 째줄9

⑶ 검인 또는 확인 동의서 사용 

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하 이 항에서 동의서 라 한다 를( “ ” ) 작성하는 경우 제 

조 제 항 및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등31 1 35 2 4 ㆍ
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 또는 확인한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( ) 檢印

며 검인 ,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 제 조 ( 36

제 항3 ).

밑 째줄2

앞의 ⑴, ⑵ 및 제 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요청에 따른 동12 (

의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) 및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 

인 방법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 조 제 항( 36 4 ).

p626 날개< >

5.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(

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30

것으로 본다.)

p627

날개< >

맨 위

상단 신설

제 조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36 3( ) 

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1. 

우 제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동의하지 아니, 2

한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 조의 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   13 2① 

제 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   14② 

제 조제 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   31 1③ 

에 따라 동의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2. 1. .

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   1. ① 

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것

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항 각 호의 다른 동의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   1. ② 

고지받고 고지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것, 

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충족할 것   ③ 

p632

위 째줄5

③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와 7

제 조 제 항45 5 , 제 항 및 제 항6 8 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의결권 행사에  

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( 44 4 ). 

위 

째줄10

신설

법 제 조의 온라인총회44 2( ) 

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 조에 따른 총회와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1. 44 「

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총회 이2 1 1 (」 

하 온라인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“ ” ) . , 「

전관리 기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3 1」 

하여 시장 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ㆍ

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.

에 따른 온라인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2. 1. . 

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 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① 

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 관리할 수   ② ㆍ

있을 것

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 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③ ㆍ

그 밖에 온라인총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3.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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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633

중간

박스 

신설

3)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

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(①  「

자거래 기본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2 2」 

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) . 

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법 제 조 제 항( 45 6 ).

ઑਗ  ߨߑ ৻ী 립ੋী ٮ  ܲ ࣻ  항ࢎ이경ӂਸ ೯ ب۽음ߨߑ ѱ 항 Ѫ1. 

이경ӂ이 ೯ߨߑ ࢎী ܲٮ 경җо пп ҳ࠙غয ഛੋ ҙ립항 ࣻ ਸ Ѫ2. ǁ

Ӓ ߆ী  ߨߑਸ ాೠ 이경ӂ이 ైݺೠ ೯١ ࢎਸ ਤ함ৈ ా로로음۽ 함3. 

ӝળী ࠗ항 Ѫ ח

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② 

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( 45 7 ).

의 에도 불구하고 제 조의 제 항 단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 제1. 44 2 1 ( 3③ ① 「 」 

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 군수등이 조합1 ㆍ

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)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방법 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제 조 제 항( 45 8 ).

중 간

4) 조합원의 직접 출석 비율

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분의 이상이 직접 출석100 10 대리인을 통하거나 전자적방(

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)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. , 

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, , 

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, , 

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분의 100

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법 제 조 20 ( 45 제 항10 ).

법 제 조 제 항............( 45 8 ) ② 내용 전체 삭제

5)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

총회의 의결방법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 

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 조 ( 45 제 항11 ).

날 개
2. 조합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 

한다 법 제 조( 45 제 항 9 ).

p634 밑 째줄4

구성 (1) 

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 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는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하( )

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

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( 47 5 ).

p637
날개< >

밑 째줄3

날개 다음 삽입< >  11. 

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

의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  11 2. , , 

는 때   

의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11 3. 

12. 그 밖에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


